
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
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
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

(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20두44213 판결)

원고회사는 관리자급 근로자 B의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, 조직 관리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이유로 B에게 전직의 인사발령(이하 “이 사건 인

사발령”이라고 합니다)을 하였습니다. 이 사건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전직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된 경우에 원고가 근로자B에 대한 전

직의 인사발령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인사발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

제된 사안입니다.

원심은 전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,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 B의 생활상 불이익이 관리

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하여야 할 범주를 초과하지는 않지만, 위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사유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데, 원고회사의 취업규

칙이 ‘전직’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

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으며,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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